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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보의 부족 해소"…정부,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

등록 2026.05.24 17:25:20

[담양=뉴시스] 박기웅 기자 =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공중보건의 부재로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.

2024.03.27. pboxer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이현주 기자 = 정부가 공중보건의사(공보의)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

보건소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. 

보건복지부는 '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'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

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.

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. 

하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, 이번에 실제 적용한 것이다. 

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원의는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

다.

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작되며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아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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